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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 헌법은 제65조 제3항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까지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본질적 기능인 헌법수호와 권력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다.
탄핵제도는 강력한 헌법 수호 장치이자 권력통제 장치이지만, 그 태생과 역사적

전 전개에 비춰 볼 때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탄핵제도 역시 강
한 사법형으로 분류되긴 하나 헌법 제6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정치적 성격이 온전
히 배제된 제도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피소추자의 권
한행사 정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만으로도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요건 흠결이나 부적법한 의결의 경우에도 권한행사 정지에 따른 직무 배제가 초
래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진다. 특히, 종국적인 직무 배제가 아닌 헌법 제65조 제
3항에 따른 임시적 직무 배제만을 이유로 한 탄핵소추안 의결의 경우 탄핵제도의
본래 목적인 헌법 수호와는 무관한 국정 공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억제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권한행사 정지의 법적 성질을 헌법상 탄핵의 본질적 효과로
파악하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도적 보완에 대
해서는 헌법 개정 방안과 법률 개정 방안, 그리고 법 해석・적용 등의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는 탄핵제도의 정치적 성

격과 사법적 성격이 충돌하는 지점으로서, 탄핵제도의 목적인 헌법 수호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호에 보다 적합한 제도적 설계와 운용이 요구된다.
주제어 :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 권한행사 정지,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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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제헌헌법 시행일인 1948. 7. 17.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2004. 3. 9.)되기까지 약 56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8건1)이

었고, 이들 모두 부결・폐기되었다.2) 탄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노무
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로부터 문재인 정부(2022.

5. 9)까지 약 18년의 기간 동안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13건3)에 불과하

다.4)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안 발의의 빈도는 윤석열 정부부터 급증한다. 윤석

열 전 대통령의 당선일인 2022. 3. 10.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인 2025. 6. 4.

까지 약 3년 3개월간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31건5)에 이른다.6) 해당 기간 발의

된 31건의 탄핵소추안 중 4건7)은 그 발의가 종국적으로 철회되었고8), 2024.

12. 3. 위헌적 계엄 사태와 관련한 3건9)을 제외한 3건10)은 폐기되었으며, 6

건11)은 아직 의결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국회는 3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

은 기간 동안 31건에 이르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나, 가결이든 부결이든

본 회의 의결까지 간 탄핵소추안은 13건12)에 불과하다.13) 게다가 탄핵소추 된

1) 이는 같은 사람에 대한 반복적인 탄핵소추안도 모두 합한 건수이다.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검색 키워드 : 탄핵소추, 검색 기간 : 제헌 국회 ∼ 제21대 국
회). 2025. 8. 8. 최종 방문.

3) 위 13건 역시 같은 사람에 대한 반복적인 탄핵소추안도 모두 합한 건수이다.
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앞의 검색자료 참조.
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검색 키워드 : 탄핵소추, 검색 기간 : 제헌 국회 ∼ 제22대 국
회). 2025. 8. 8. 최종 방문.

6) 위 31건은 같은 사람에 대한 반복적인 탄핵소추안도 모두 합한 건수이다.
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검사(이희동) 탄핵
소추안,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
관) 탄핵소추안.

8) 2023. 11. 9. 발의된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은 2023. 11. 10. 철
회되었으나, 2023. 11. 28. 모두 재발의되어 2023. 12. 1. 원안 가결되었다.

9)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소추안.

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
소추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11)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검사(엄희준) 탄핵소추
안,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12)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2023. 2. 8. 원안가결),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2023.
9. 21. 원안가결),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2023. 12. 1. 원안가결), 검사(손준성) 탄핵소추
안(2023. 12. 1. 원안가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2024. 8. 2. 원안가
결),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2024. 12. 5. 원안가결),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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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의 탄핵사건 중 2025. 8. 현재 선고된 사건은 12건인데14),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건15)에 불과하고, 나

머지 11건은 모두 기각 결정되었다.16)

영국에서 시작17)된 탄핵제도의 본질과 기능이 권력통제와 헌법수호에 있다

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를 통해 묻고자 하는 책임이 정치적 책

임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가 취하고 있는 탄핵제도

의 구체적 내용, 이를테면 탄핵심판권의 행사 주체, 탄핵사유 등에 따라 달라

진다.18) 탄핵제도의 유형은 이와 같은 구체적 내용이나 이에 따른 책임의 성

질 등에 따라 소위 정치형과 사법형으로 분류되는데19), 우리나라의 경우 ①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귀속되나 그 종국적 판단은 의회와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들로만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귀속된다

는 점, ② 탄핵사유 역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직무집행’으로 규정하여(헌

법 제65조) 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등을 이유로20), 상대적으로 강한

사법형으로 분류된다.21)

5. 원안가결),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2024. 12. 5. 원안가결),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
안(2024. 12. 5. 원안가결),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2024. 12. 12. 원안가결), 경찰청
장(조지호) 탄핵소추안(2024. 12. 12. 원안가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2024. 12. 14.
원안가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2024. 12. 27. 원안가결).

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앞의 검색자료 참조.
14) 2025. 8.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1건의 사건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
판 사건(2024헌나7)이다.

15) 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
16)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결정[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재 2024. 5. 30. 2023헌나2 결정[검사(안동완)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헌재 2024. 8. 29. 2023헌나4 결정[검사(이정섭)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결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재 2025. 3. 13. 2024헌나4 결정[검사(조상원) 탄
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재 2025. 3. 13. 2024헌나5 결정[검사(최재훈)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재 2025. 3. 13. 2024헌나3 결정[검사(이창수) 탄핵 (검사
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재 2025. 3. 13. 2024헌나2 결정[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감사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재 2025. 3. 24. 2024헌나9 결정[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재 2025. 4. 10. 2024헌나6 결정[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재 2025. 7. 17. 2023헌나3 결정[검사(손준성)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7) 장인석, “영국의회와 탄핵제도의 기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7권 1호, 단국대학교 법학
연구소, 1991. 11. 221면.

18) 김하열, ｢헌법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21. 689면.
19) 김하열, 앞의 책, 690면.
20) 임지봉. “12・3 사태 이후 제기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아주법학 제18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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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증한 탄핵소추안 발의 건

수 및 그에 비례하여 급증한 탄핵소추 의결 건수, 그리고 탄핵소추 된 사건 대

부분이 기각된 상황을 보면, 강한 사법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탄핵

제도에 있어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제

65조 제3항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기 전까지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자동으로 정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헌

법은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을 부여하고 있으

나, 국회는 적법・타당한 탄핵소추권 행사는 물론 부적법하거나 탄핵사유가 인
정되지 아니한 탄핵소추권의 행사만으로도 제65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선행하는 임시적・잠정적 제재는 물론 유・무형적 불이익22)

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대통령 직무대행 혹은 권한대

행23)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헌

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와 ‘권한대행’이란 새로운

지위 창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에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재판관 2

인의 소수의견은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와 탄핵제도의 남용 방지 등을 이유

로 그 단서의 적용을 긍정하였다.24)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

건은 표면적으로 볼 때 권한대행의 헌법적 지위 존부 등에 관한 문제로 보이

나, 위 문제의 발단은 근본적으로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탄핵제도의 문언적 의미와 역사적 전개 등을 중

21) 김하열, 앞의 책, 693면. 김유환, “공직 파면을 위한 탄핵소추 제도의 문제점”, 세계헌법연
구 제20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5, 8면.

22) 시사저널, “검찰총장, ‘野 탄핵 추진’에 반발…“검사로서 씻을 수 없는 불이익”“, 2024. 10.
21. 신문기사.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007. 최종방
문 : 2025. 8. 10.

23) 헌법 제71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가에 따른 권한대행에 있어, 그 표현이 직무
대행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권한대행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이종
수, “직무대행의 기원(起源), 대행자의 지위 및 권한 범위에 관한 소고(小考) -대통령직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4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753면]. 그런데 헌법 제71조
는 권한대행의 전제적 상황을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가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배제한 ‘권한’만의 행사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고 생각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표현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표현
한다.

24) 헌재 2025. 3. 24. 2024헌나9 결정.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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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탄핵제도의 본질을 살피고(II), 이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

한행사 정지의 법적 성질을 살피며(III), 이를 토대로 헌법 제65조 제3항이 가

지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검토(IV)하고, 글을 마무리(Ⅴ)하고자 한다.

Ⅱ. 탄핵제도의 본질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에 대해 “헌법 제65조는 행정부

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

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

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

적과 기능인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5) 이처럼 탄핵은 대통령과 같은 고

위 공직자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고, 이들로부터 침해・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

사 정지의 법적 성질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검토로서,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탄핵에 대해 그 문언적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유래와 역사적 전개를 통

해 탄핵의 본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1.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단어의 뜻

탄핵(彈劾)의 한자는 “탄알 탄(彈)”과 “꾸짖을 핵(劾)”이다. 탄핵의 의미를

단순히 잘못한 행동을 꾸짖거나 지적하는 것에 두고자 했다면, 이는 질책(叱

責)이나 책망(責望), 힐책(詰責)과 같은 단어와 같이 꾸짖는 의미의 한자를 반

복적으로 사용해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탄핵(彈劾)은 弓(활 궁)과

單(홑 단)으로 구성된 탄알 ‘탄(彈)’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꾸짖을 ‘핵(劾)’을

수식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의 탄핵은 조선시대(혹은 그 이전)부터 전해 내

려온 제도가 아니므로26), 어떠한 유래로 彈劾이란 한자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25)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26) 김하열,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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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彈(탄알 탄)의 부수가 弓(활 궁)이라는 점과 활의 쓰

임이 원거리의 적을 타격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彈劾)은

적어도 그 주체와 객체 간의 정치적・사회적 거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전제하

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정치적・사회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에 대

한 꾸짖음이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탄핵제도의 기원은 영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27), 한자보다는 impeachment

라는 영문자에 대한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할 수 있을 것이다. impeachment

는 앵글로-프랑스어 empecher, 고대 프랑스어 empeechier에서 유래했으며, 이

는 12세기경 ‘방해하다, 멈추게 하다, 저지하다; 붙잡다, 가두다, 덫에 빠뜨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하며(현대 프랑스어에는 empêcher라는 단어가 있다),

위 고대 프랑스어 단어는 후기 라틴어 impedicare에서 왔는데, 이는 ‘족쇄를

채우다, 붙잡다, 얽히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한다.28) 그래서 이와 같은 impeachment

라는 단어의 기원을 보면, 탄핵이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앞

으로의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탄핵의 한자(彈劾)와 영문자(impeachment)의 구성・기원
등을 고려하면, 탄핵이 가진 문언적 의미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명확하게 구

분되는 자에 대해 앞으로의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탄핵제도의 유래 및 역사적 전개(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핵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언이라는 틀 외에도 역사적 형성

과정을 통해 드러난 제도의 구체적 운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탄핵제도가 유래된 영국에서의 탄핵제도 발생과 그 역사적 전개부터 검토하고,

영국에서 발생한 탄핵제도가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 연방헌법에 어떠한

논의와 수정 과정 등을 거쳐 도입되고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이들로부터 유래한 탄핵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도입되고 전개되었는지

를 살피고자 한다.

27) 정종섭, “탄핵심판(彈劾審判)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彈劾與否決定權) - 헌
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 ”,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5. 525면, 장인석, 앞의 논문, 221면, 김하열, 앞의 박사학위논문, 63면.

28)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 검색어 : impeachment, 최종
방문 : 2025. 8. 13.

https://www.etym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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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에서 시작된 탄핵제도

일찍이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제국에서도 공직자를 처벌하거나 규탄하는

제도가 존재하였으나,29) 헌법 규범으로서 탄핵제도가 시작된 것은 14세기 영

국에서부터다30). 영국 초기 탄핵제도에서의 중요 전제는 ‘국왕은 과오를 범하

지 않는다’이다.31) 그래서 영국의 탄핵제도는 그 발생에서부터 (의원내각제 확

립에 따른 불신임제도를 통해 내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에 따라 탄핵제도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 시기인) 1806년32)33)에 이르기까지

국왕의 폐위를 목적하는 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의회는 국왕의

존재나 권위에 도전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국왕은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라

는 전제 아래 국왕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 책임을 물었는데, 그 주된

논리는 ‘국왕은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정책이나 권한 행사에 문제

가 있다면, 그것은 국왕을 보필하는 신하의 잘못 때문이라 볼 수 있으므로, 국

왕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신하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

였다.34) 영국 의회는 국왕의 수족(신하)을 묶어두는 방법으로 국왕에 대한 견

제와 통제를 하고자 하였고, 이에 동원된 제도가 바로 탄핵제도이다.

탄핵제도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므로, 근대의 탄핵제도

가 어떠한 사건부터 시작되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다만, 1376년 로드 라티머(Lord Latimer)에 대한 탄핵사건을 근대 탄핵

제도의 시초가 되는 사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35) 위 사건을 탄

핵제도의 시초가 되는 사건으로 꼽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왕의 신하 등에 대한 하원의 집단적 고발 권한이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1376년 의회(Good Parliament)36)에서 하원은 왕실의 총괄 책임자(Chamberlain

29) 장인석, 앞의 논문, 1면
30) 장인석, 앞의 논문, 1면. 김하열, 앞의 박사학위논문, 8면. 김선택, “탄핵의 성질, 보호법익,
절차 및 증거기준”, 헌법연구 제4권 제2호,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4면.

31) 장인석, 앞의 논문, 5면
32) 김선택, 앞의 논문, 5면
33) 영국에서 탄핵절차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1806년 로드 멜빌(Lord Melville)에 대한
탄핵이었는데, 그 탄핵은 성공하지 못하였다(Jack Simson Caird, “Impeachment”,
BRIEFING PAPER, Number CBP7612, House od COMMONS LIBRARY, 2016, pp.6).

34) 장인석, 앞의 논문, 5면
35) Jack Simson Caird, op. cit., 2016, pp.6., Plucknett, T. F. T., op. cit., 1942, pp.47.
36) 1376년 의회는 왕의 부패한 신하들 중 일부를 탄핵하는 등의 이유로 훌륭한 의회(Good
Parliament)라고 불렸다(영국의회 웹사이트 중 “Rise of the Commons” 항목, https://www.
parliament.uk/about/living-heritage/evolutionofparliament/originsofparliament/birthofparlia
ment/overview/riseofcommons/, 최종방문 :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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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Household)를 역임하고 있던 로드 라티머(Lord Latimer)와 조폐국 감독

(Warden of the Mint)을 역임하고 있던 리처드 라이온스(Richard Lyons)에 대

해 공식적인 집단적 고발을 진행했다.37)38) 이전에는 왕의 권한에 의존하거나

개별적인 청원에 의해 제재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고, 해당 제재에 대한

재판은 의회 밖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로드 라티머(Lord Latimer) 사

건에서는 하원이 소추하여 왕의 신하들을 재판할 권리를 주장하였다.39)

② 탄핵(소추) 사유의 내용・출처가 분명해졌다. 로드 라티머(Lord Latimer)

사건에서는 하원 의원들에 의해 탄핵이 추진(소추)되었고, 하원 의원들이 주장

하는 사유들이 구체적인 탄핵사유가 되었다.40) 이는 이전의 ‘부정적인 평판

((notoriety)’ 정도만을 근거로 한 재판의 개시(기소・소추)나 유죄 판결과는 달
리, 하원의 집단적 의지가 왕의 신하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정당한 근거

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전 절차와 차이가 있다.41)

③ 로드 라티머(Lord Latimer)에 대한 재판은 의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뤄

졌다. 하원은 고발자(소추자)이자 검사 역할을, 상원은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42) 이는 소추와 재판이 모두 의회라는 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이전의 청원이 다른 위원회나 왕의 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었던 것과는 차별화

된 부분이다.43)

이후 영국의 탄핵제도는 1806년 로드 멜빌(Lord Melville)에 대한 탄핵이 시

도되기까지 70여 건에 가까운 탄핵이 있었는데, 탄핵이 집중되었던 시기는 ①

강력한 왕권의 튜더 왕조가 확립되기 시작한 14세기 전까지와 ② 이후 17세기

부터 18세기까지이며, 영국 역사상 전체 탄핵의 1/4은 1640년부터 1642년 사이

에 발생하였다.44)

로드 라티머(Lord Latimer) 사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한 영국의 탄핵제

도는 현대적인 내각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제도로서, 신하에 대한

제재를 통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45) 아울러 영국의 탄

37) T. F. T. Plucknett, “The Origin of Impeachment.”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vol. 24, 1942, pp.48.

38) 위 사건들을 통칭하여 ‘로드 라티머(Lord Latimer) 사건’이라고만 한다.
39) Mark A. Hartman, “The English Experience”, The Yale University Library Gazette,
Vol. 49, Yale University, acting through the Yale University Library, 1975, pp.279.

40) T. F. T. Plucknett, op. cit., pp.70.
41) T. F. T. Plucknett, op. cit., pp.71.
42) Mark A. Hartman, op. cit., pp.277.
43) T. F. T. Plucknett, op. cit., pp.54.
44) Jack Simson Caird, op. cit., p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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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제도는 범죄뿐만 아니라 비행(非行)과 같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라 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와 비행’(treason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도 탄핵사유46)로 인정하여,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제도였다. 게다가 상원의 탄핵 판결은 소추 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해임(파면)

뿐만 아니라 사형, 징역, 중한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사적 효력까지 가지

고 있었다.47)

이처럼 영국에서 확인되는 탄핵제도의 시작은 왕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통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왕과 명백히 구분되고 절연된 집단으로서, 다수의

국민 대표자(각 도시와 주의 대표자)로 구성된 하원이라는 집단의 견제와 통

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하원은 1295년 에

드워드 1세 국왕이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모든 계층의 권위자(혹은 대표

자)를 소집하여 이뤄진 모범 의회(Model Parliament)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하원의 구성은 각 주(shire)에서 선출된 두 명의 기사(knights), 각 도시(city)

에서 선출된 두 명의 시민(cirizens), 각 자치구(borough)에서 선출된 두 명의

대표자(burgesses)로 구성되었다.48) 불문법 국가인 영국에서는 탄핵제도와 관

련하여서도 독자적 법률을 가진 바 없다.49) 그래서 1295년 전국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하원이 그로부터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1376년에 탄핵과 관련한 명

문의 규정이나 뚜렷한 선례가 없음에도 국왕의 신하에 대한 해임(파면)・처벌
을 통해 사실상 국왕을 견제・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고 시행하였다는

점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국가권력을 독・과점하고 있는 특정인(혹은 소수의 집단)의 전횡에 맞

서 국민의 대표자들(의회, 특히 하원)이 취한 체계화된 집단적 대응에 따라 자

연스럽게 형성된 제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확인되는 탄핵제도의 시작은 특정인의 인위적인 결단에 따

른 것이라기보다는 소수 권력자의 전횡에 대한 국민 다수의 집단적 대응 의지

에 따른 자연적 발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본질적으

로 구분되는 권력 집단 간의 견제와 통제라 할 수 있다.

45) Jack Simson Caird, op. cit., pp.4.
46) 김하열, 앞의 박사학위논문, 9면
47) 김하열, 앞의 박사학위논문, 9면
48) Nash, M. L., “Crown, woolsack and mace: The model parliament of 1295”. The Contemporary
Review, 1995, pp.237.

49)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2권, 헌법재판소, 2001. 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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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에서 건너온 미국의 탄핵제도

178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미국의 연방헌법 제정 회의

가 열렸는데, 여기서 당시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워렌 헤이스팅(Warren

Hastings)의 탄핵 사건50)이 문제 되었다.51) 미국 연방헌법 제정자 중 한 명인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은 제헌헌법에 탄핵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이미 제

안된 반역(treason)과 뇌물수수(bribery) 외 ‘부실 행정’(maladministration)를

추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워렌 헤이스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들었

다.52) 즉, 조지 메이슨은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워렌 헤이스팅

사건을 보면서, 그가 범한 과오(過誤) 정도라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나 기존

논의된 탄핵사유[특히, 반역(treason)]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에 ‘부실 행

정’이란 사유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방헌법 제정자 중 한

명인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부실 행정’이란 사유가 너무 모호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상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반대하였

고, 연방헌법 제정자 중 한 명인 거버너 모리스(Gouverneur Morris)도 반대하

였고, 위 문제는 결국 ‘중대한 범죄 및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s)

로 정리되었다.53) 이처럼 미국의 탄핵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의

탄핵제도가 영국의 탄핵제도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점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연방헌법 제정자 중 한 명인 알렉산

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논고 제65호(Federalist No. 65:425)에서, 당시 논의되

었던 탄핵제도와 관련한 개념, 사상 등의 모델이 영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혔다.54) 그밖에, 미국 연방헌법이 영국의 법률과 역사적 전통을 물려받은 영

50) 영국 하원은 1772년부터 1785년까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초대) 총독을 지
낸 워렌 헤이스팅에 대한 탄핵사유를 20개로 정리하고, 1787. 4. 에드먼드 버크를 포함한
20명의 소추위원을 선출해 워렌 헤이스팅에 대한 탄핵소추를 상원에 제기하였다. 워렌 헤
이스팅에 대한 탄핵 재판은 영국 상원에서 7년 동안 진행되었으나 실제 심리일수는 118
에 불과할 만큼 파행을 거듭하였다. 영국 상원은 1795년 29명의 귀족이 참여한 가운데 16
개의 탄핵사유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 워렌 헤이스팅(Warren Hastings)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워렌 헤이스팅은 정치적 복권을 이뤘으나, 그의 탄핵에
앞장섰던 에드먼드 버크는 의회로 돌아오지 못하였다(Volcansek/Mary L., “British
Antecedents for U.S. Impeachment Practices: Continuity and Change.”, The Justice
System Journal 14, no. 1, 1990, pp.50-52).

51) Volcansek/Mary L., op. cit., 1990, pp.40.
52) Volcansek/Mary L., op. cit., 1990, pp.41. note 3.
53) 이상윤, "미국탄핵제도의 헌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239면

54) Volcansek/Mary L., op. cit., 1990, p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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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후손들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점,55) 미국 탄핵 절차가 하원의 소추(기소)

와 상원의 재판 구조로 이뤄진 점56) 등은 미국의 탄핵제도가 영국의 탄핵제도

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 연방헌법 제정자들은 자신들의 탄핵제도를 구상하는 데 있어 영

국의 탄핵제도를 참고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미

국은 몽테스키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삼권분립의 원리에 기초한 공화제 정

부형태인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였으므로,57)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입헌군주

제와 의원내각제가 확립된 영국의 탄핵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었기 때

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헌법 제정자들은 탄핵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

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탄핵사유는 어떻게 구성할 것

인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펼쳤다. 거버너 모리스는 연방헌법 제정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은 의회의 당파와 민중 선동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통제는 임기 단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

였고, 또 다른 연방헌법 제정자 중 한 명인 루퍼스 킹(Rufus King)은, 대통령

에 대한 의회의 탄핵은 그 독립성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원리를 파괴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58) 반면,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

와 통제가 임기 제한만으로는 충분히 이뤄질 수 없다고 하면서, 한 사람에 의

해 지배되는 대통령의 경우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의회(하원)와 본질적으로

다를뿐더러 무능과 비위의 가능성이 작지 않아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크다

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59) 1787. 9. 8. 개최된 미

국 연방헌법 제정 회의에서는 탄핵의 대상을 ‘대통령 및 합중국의 모든 공무

원’으로 하는 것에 만장일치 가결이 이뤄졌고, 이후 그 대상에 부통령이 추가

됨으로써 위 문제는 정리되었다.60)

미국 연방헌법 제정자들은 영국에서 전개된 탄핵제도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의회의 탄핵 권한 남용을 경계하는 동시에 행정권과 사법권에 대한 견제와 통

제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탄핵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미국 연방헌법 제

정자들이 영국의 탄핵제도와 차별점은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61) ① 탄핵 대

55) Volcansek/Mary L., op. cit., 1990, pp.40.
56) Volcansek/Mary L., op. cit., 1990, pp.52.
57) 이광진, “미국헌법상 입법권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공유관계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제25권 제1호, 2014, 300면

58) 정만희, “미국헌법상의 탄핵제도”, 공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1. 199면.
59) 정만희, 앞의 논문, 199면.
60) 정만희, 앞의 논문,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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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관련하여, 영국은 왕족을 제외한 누구나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에

비해 미국은 대통령, 부통령 및 미국의 민간 공무원(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으

로 제한하였다(반면, 미국에서는 왕을 탄핵할 수 없는 영국과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62) ② 탄핵사유와 관련하여, 영국은 특정한 제한을 두

고 있지 않았으나, 미국은 반역(Treason), 뇌물(Bribery), 또는 기타 중대한 범

죄와 비행(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으로 제한하였다.63) ③ 탄핵

인용 요건과 관련하여, 영국은 상원에서의 단순 과반수 의결로 가능하였으나,

미국은 상원에서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였다.64) ④ 탄핵

(인용)의 효과와 관련하여, 영국은 (상원에서) 어떠한 처벌(심지어 형사 처벌)

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미국은 파면과 장래의 모든 공직에 대한 자격 상실

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국은 탄핵 절차를 형사적 성격으로 간주하고 있

으나, 미국은 형사 및 탄핵 절차를 분리하고 있다).65) ⑤ 탄핵된 자에 대한 사

면과 관련하여, 영국은 왕의 사면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미국

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였다.66) ⑥ 법관의 해임과 관련하여, 영국은

탄핵 외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은 탄핵만이 유일한 수단이었

다.67) 다만,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탄핵제도는 영국의 탄핵제도

와 같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라 볼 수 있다. 미국이 기본 모델로 삼은 영

국의 탄핵제도가 정치적・당파적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미국의 제17대 대

통령인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에 대한 탄핵이 남북전쟁 후 남부 연맹

주(州)들의 연방 재편입을 둘러싼 의회 다수파와 대통령과의 정치적 대결에서

비롯된 것68) 점, 그리고 미국 헌정사에 있어 피소추자 대부분이 정치세력을

가질 수 없는 연방판사이고,69)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들 역시 모두 연방판사

61) Michael J. Gerhardt, “Lessons of Impeachment History”,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67, no. 3, 1999, pp.605-606.

62)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4항.
63)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4항.
64)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3항 제6절.
65)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3항 제7절.
66)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제1절.
67)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1항.
68) 이상윤, 앞의 논문, 249면.
69) 미국 의회 공식 웹사이트, “How federal impeachment works”, https://www.usa.gov/

impeachment, 최종방문 : 2025. 8. 24. 다만, 위 자료에는 미국 헌정사에 있어 내각 장관
인 피소추자은 1명으로 나오는데, 이는 바이든 정권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역임했던 알
레한드로 마요르카스 (Alejandro Mayorkas)에 대한 2024. 2. 13. 탄핵소추가 누락 된 건
수로 보인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사이트,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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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을 보면,70) 미국의 탄핵제도는 정치세력 간 다툼의 수단으로 활용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787. 9. 17. 연방헌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탄핵제도는 그로부터 238

년이 지난 현재까지 규정상 변화는 없었다. 하원의 탄핵소추 발의도 60건에 불

과할뿐더러 그 중 탄핵소추 의결된 건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에 대한 2건의 탄핵(2019년, 2021년)까지 총 22건에 불과하다.71) 대통

령에 대한 역대 탄핵소추(하원)는 1868년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 1998

년 빌 클린턴[William Jefferson (Bill) Clinton], 2019년 및 2021년 도널드 트럼

프가 전부이고, 이들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상원에서 기각되었다.72) 이처럼 미

국의 탄핵제도는 238년이란 짧지 않은 역사를 자랑하는 데 비해, 탄핵소추 건

수는 22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면, 의회에서의 탄핵제도 운영은 상당히 신중

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탄핵소추 건수의 시간적 추세를 보면, 이전

200년 전에 비해 최근 30∼40년 간의 탄핵소추가 9건73)에 이르고, 과거 200년

동안 단 1건에 머물렀던 대통령 탄핵소추가 같은 시기에 3건에 이르는 등으로

근래 들어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발달에 따른 각종 정치적

의견 표출 창구・기회의 폭증과 그에 따른 정치적 갈등의 격화가 세계적인 현

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증가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lejandro-Mayorkas, 최종방문 : 2025. 8. 24.).
70) 정만희, 앞의 논문, 196면. 다만, 위 논문은 탄핵재판으로 파면된 공직자를 7명으로 적시
하였으나, 위 논문 발간 이후 2010. 12 탄핵 판결(인용)에 따라 파면된 전 연방판사 토마
스 포테우스(Thomas Porteous)가 추가되어 총 8명으로 정리하였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사이트, https://www.britannica.com/procon/impeachment-explainer, 최종방문 :
2025. 8. 24).

7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사이트, https://www.britannica.com/procon/impeachment-
explainer, 최종방문 : 2025. 8. 24.

72) 미국 의회 공식 웹사이트, “How federal impeachment works”, https://www.usa.gov/
impeachment, 최종방문 : 2025. 8. 24.

73) 1986. 7. 22. 소추된 Harry E. Claiborne, U.S. District Court Judge, Nevada 탄핵 사건,
1988. 8. 3. 소추된 Alcee L. Hastings, U.S. District Court Judg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 탄핵 사건, 1989. 5. 10. 소추된 Walter L. Nixon, U.S. District Court Judge,
Southern District of Mississippi 탄핵 사건, 1998. 12. 19. 소추된 William J. Clinton,
42n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탄핵 사건, 2009. 6. 19. 소추된 Samuel B. Kent,
U.S. District Court Judge, Southern District of Texas 탄핵 사건, 2010. 5. 11. 소추된 G.
Thomas Porteous, Jr., U.S. District Court Judge, Eastern District of Louisiana 탄핵 사
건, 2019. 12. 18., 2021. 1. 13. 각 소추된 Donald Trump,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탄핵 사건, 2024. 2. 13. 소추된 Alejandro Mayorkas, Homeland Security
Secretary 탄핵 사건(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사이트, https://www.britannica.com/
procon/impeachment-explainer, 최종방문 :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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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의 탄핵제도는 정치적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비

교적 자제되어 오고 있다. ‘대통령의 독립된 권한 행사’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은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탄핵제도는 신중히 운영될 필요가 있고, 이는 의회의 선의(善意)에

기대기보다는 헌법 규정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정자들

은 연방헌법에 탄핵 인용 요건으로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이 필요하도록 규정하였고,74) 피소추자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상원의 결정

이 이뤄지기까지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하원의

탄핵소추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다. 근래 30∼40년간 증가하고 있는 탄핵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적 혼란이 극한에 치닫지 아니한 것은 미국 연방헌법 제

정자들의 이와 같은 혜안(慧眼) 덕분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탄핵제도에 큰 영향을 끼친 미국 탄핵제도

의 역사적 전개와 연방헌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탄핵제도는 국가 원수

인 대통령75)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그가 파괴한 헌

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 주도하에 이뤄지는 정치적 성격을 본

질적으로 내포하는 제도이다. 다만, 영국과 달리 미국의 탄핵제도는 대통령제

헌법에서의 탄핵제도로서 국가 원수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미국

연방헌법은 탄핵소추 요건과 피소추자의 직무유지 등을 통해 그 남용이 가져

올 정치적 혼란과 국가적 위기, 그리고 삼권분립의 균열을 방지하고 있다. 따

라서 미국의 탄핵제도에 비추어 보면, 탄핵의 남용 억제 역시 탄핵제도의 본질

을 이루는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역사적 전개

1) 서설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기원은 1919. 9. 11.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 9.

11. 임시정부법령 제2호로 폐지제정한 것. 이하 같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찾

을 수 있다. 신라 태종무열왕 6년(659) 감찰기구로 설치한 사정부(司正府)에서

74)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3항 제6절.
75)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연방헌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행정권의 귀속 주체, 미국 육・해군 및 각 주의 민병대 총
사령관, 조약 체결권, 대사・연방대법원 판사 등 공직자 임명권, 대사 등 외교사절 접수
권)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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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대간제(臺諫制)를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이

념적 기원으로 볼 수 있으나76), 이는 전제 군주제를 탈피하지 못한 정치체계

에서 이뤄진 제도이고, 대관 역시 왕에 존속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

서 영국과 미국의 헌정사를 통해 파악한 탄핵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

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역사적 전개는 대한민국 임시헌법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는 개정

중에서는 탄핵제도와 관련한 의미 있는 개정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대한민국 임시헌법 등에서의 탄핵제도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21조 제14호는 “임시대통령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5분의 4이상의 출석,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탄

핵 또는 심판함을 득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호는 “국무원 실직 혹 위법

이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

로 탄핵함을 득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대통령

의 탄핵사유를 ‘위법 또는 범죄행위’로 규정함에 비해, 국무원77)의 경우 ‘실직

혹 위법’이라고 하여, 실직(失職), 즉 실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까지78) 포함하

여, 앞서 미국에서 논의되었던 ‘부실행정’과 같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

는 여지를 두고 있었다.

이후 제헌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탄핵에 관한 헌법 규정은 대동소이하였으

며, 1944. 4. 22. 임시정부볍령 제6호로 폐지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8조는

“임시의정원은 국무위원회 주석 부주석급 국무위원이 실직・위법 또는 내란

외환 등 범죄행위가 있거나 혹은 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탄핵안 혹

은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를 면직하고 불신임안이 통과되

면 그가 자행사직함”라고 규정하여, ‘범죄행위’의 구체적 대상을 적시하였고,79)

주석에 대해서도 ‘실직’을 탄핵사유로 규정하여, 종전보다 더 ‘정치적 성격’을

가지도록 하였다.

76) 김하열, 앞의 박사학위논문, 46∼49면.
77)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37조는 “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국총판을 국무원이라 칭하며
임시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 급 명령에 의하여 주관행정사무를 집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8) 김하열, 앞의 박사학위 논문, 49면.
79) 전종익(연구책임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유산”,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9. 9. 25.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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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헌헌법에서의 탄핵제도

1948. 7. 17. 제정・시행된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기원을 삼일운동으로 규정

하면서, 삼일운동에서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고 있다. 탄핵제도 역시

대한민국 임시헌법 등에서 채택된 제도인 만큼 제헌헌법에서도 채택되었다.

제헌헌법에서의 탄핵제도에 있어 첫 번째로 주목되는 사항은 탄핵사유 부분

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임시헌법 등에서는 ‘실직’(失職)을 탄핵사유

로 적시하여 위법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논의되었던 ‘부실행정’과 같은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헌헌법 제46조 전문

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실정(失政)과 같은 ‘정치적 사유’로

인한 탄핵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였다. 다만,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8

조에 규정된 ‘위법 또는 내란 외환 등 범죄행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라

고 규정하여, 탄핵사유를 단지 내란・외환 등 형사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헌법

은 물론 민법, 개별 행정법과 같은 법률 위반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

정하였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사항은 탄핵재판소의 설치와 그 구성에 관한 부분이다.

제헌헌법 제47조는 1문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

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문은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

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

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처럼 제헌헌법은 탄핵심판을 위해 ‘제5장에 규정된 법원’과 다른 ‘탄핵재판소’

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성원 절반을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헌헌법은 탄핵사유에 ‘실직’과 같은 정치적 사유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위배’라는 위법행위만을 탄핵사유로 규정하여,

탄핵사유적 측면에서는 ‘사법형’에 해당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

헌법은 탄핵재판소의 구성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법관 뿐만 아니라 그와 동수(同數)로 정치적 책임만

을 지는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헌헌법의 이와 같은 태

도는 ‘정치형’과 ‘사법형’의 절충이라고 볼 수 있으나80) 그 판단 대상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 이상 이를 정치적 배경과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타

80) 김하열, 앞의 박사학위 논문,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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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

세 번째로 주목되는 사항은 권한행사 정지 부분이다. 제헌헌법에는 현행 헌

법 제65조 제3항과 같은 권한행사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제헌헌

법 당시에는 탄핵소추가 이뤄져도(제헌헌법 당시 탄핵소추가 된 자는 없었다),

피소추자는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당연히 ‘탄핵소추’만으로는 ‘권한

대행’ 체제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었다. 탄핵재판소법(1950. 2. 21. 법률

제101호로 제정된 것) 제28조는 “탄핵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

제든지 소추를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소추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탄핵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었고, 이것마저도 실제로 작동

한 적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사항은 탄핵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다. 제헌헌법 제47

조 4문은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

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탄핵의 효력이

민・형사적 처벌이 아닌 오로지 공직에서의 배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제헌헌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① 탄핵사유가 ‘법 위

반’으로 한정되더라도 그 판단권자의 구성을 통해 ‘정치적 성격’을 가미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② 피소추자의 권한행사 정지는 제헌헌법에 규정된

바 없어 헌법에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

으며, ③ 우리나라의 탄핵 역시 그 핵심적 효력은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

닌 향후 공직에서의 배제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제3차 개정 헌법(1960. 6. 15. 개정 헌법)에서의 탄핵제도

제헌헌법은 1952. 7. 7., 1954. 11. 29.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이후 1960.

3. 15. 부정선거와 이로 인한 4・19 혁명을 배경으로 한 제3차 개정이 1960. 6.

15. 이뤄졌다81). 제3차 개정 헌법은 탄핵제도에 대해 몇 가지 변화를 주었는

데, 우선 통치구조를 종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함에 따라 탄핵소추

의 발의와 의결에도 변화를 주었다. 제3차 개정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영국・미국과 같

8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제24판, 2024.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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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탄핵소추의 발의를 민의원(하원)에 권한으로 두되, 그 결의는 민의원과 참

의원에서 각자 모두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3차 개정 헌법은 제83조의3를 통해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도록 하였

고, 제5호를 통해 종래 탄핵재판소를 폐지하고 탄핵심판의 종국적 결정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두도록 하였다. 제3차 개정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9인의 심판관으

로 구성하도록 하면서(제83조의4 1문), 이들 재판관의 선임권을 대통령, 대법

원, 참의원에게 각 3인씩 분배하였는데(제83조의4 2문), 비록 심판관의 자격을

법률유보 사항으로 두었으나(제83조의4 6문),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

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제83조의4 4문), 위 법률유보에 따라 1961.

4. 17. 법률 제601호로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제2조 제1항을 통해 “헌법재판

소의 심판관은 법원조직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

서 선임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 심판관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차 개정 헌법은 현행 헌법 제65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을 최초

로 규정하였다. 제3차 개정 헌법 제47조 1문은 “탄핵소추의 결의를 받은 자는

탄핵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여,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탄핵소추의 결의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

률’이 아닌 ‘헌법’에 뒀다. 제3차 개헌 당시 이를 신설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

힌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82)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시작된 것도 위

제도 시행 후 상당 시간이 흐른 뒤부터로 보이는데,83) 이후 이뤄진 논의를 보

면, 위 규정이 도입된 것은 공직의 권위를 위한 것이라거나,84) 탄핵이라는 사

문화된 제도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들이 있다.85)

그런데 제3차 개정 헌법의 배경이 1960. 3. 15. 부정선거에 있다는 점을 보면,

당시 국회의원들로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 상황을 입법부의 권한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3차 개정 헌

법 제47조 1문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심판관들로만

이뤄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을 부여하도록 한) 제83조의3과 동시에 신설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종래 헌법이 추구하던 탄핵제도에서의 ‘정치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왜냐하면

① 제3차 개정 헌법 제83조의3 제5호는 종래 탄핵제도에 대한 ‘정치적 요소’의

82) 김하열, 앞의 박사학위논문, 54면.
83) 김유환, 앞의 논문, 17면.
84) 김유환, 앞의 논문, 18면.
85) 김유환, 앞의 논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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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라 볼 수 있는 반면에, ② 제47조 1문은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탄핵소추권

의 의결)만으로도 잠정적으로나마 탄핵재판(인용)과 같은 ‘공직에서의 배제’ 효

과를 꾀할 수 있어, ‘정치적 요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제3차 개정 헌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① 제3차 개정

헌법은 탄핵심판의 재판권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심판

관들로만 이뤄진 헌법재판소에 두도록 하여, 종래 제도에서 정치적 요소를 제

거하고, 사법형으로의 전환을 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② 제47조 1문을 통해

피소추자에 대한 권한행사 정지’을 규정하여, 여전히 ‘정치적 요소’를 온전히

배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제5차 개정 헌법(1962. 12. 26. 개정 헌법86))

헌법재판소는 제3차 개정 헌법 이후 1961. 4. 17. 헌법재판소법 제정으로 그

설치・운영을 앞두고 있었으나, 바로 다음 달에 이뤄진 5・16 군사쿠데타의 발
생으로 무산되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군사정

부는 1962. 7. 헌법심의위원회를 통해 헌법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1962. 12.

26. 전부 개정을 한 후 1963. 12. 17. 이를 시행하였다. 제5차 개정 헌법은 헌법

재판소를 폐지하고,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하였다(제62조 제1항). 탄핵심판위원

회의 구성은 대법원장 1인, 대법원 판사 3인,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하여(제62

조 제2항), 국회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특히 이와 교환적

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피소추자에 대한 권한행사 정지’도 제61조 제3항

을 통해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제헌헌법에서의 탄핵재판소보다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로 규정한 탄핵사유(헌법 제61조 제1

항)나 ‘공직 파면에 그치며 민・형사상 책임 면제 불가’라는 탄핵의 효과(헌법

제62조 제4항)는 이전 헌법과 동일하였다.

이처럼 제5차 개정 헌법은 국회의 주도로 탄핵 결정까지 이끌 수 있도록 하

여 이전 헌법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위 개정이 5・16 군사쿠
데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보면 의아스럽긴 하나, 5・16 군사쿠데타에 따른

민심 수습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래 쉬운 탄

핵‘처럼’보이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개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86) 제5차 개헌이 헌법제정인지 헌법개정인지 논란이 있으며(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9판,
박영사, 2023, 109면), 그 경위・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이라 볼 수 없는 요소가 적
지 아니하나, 본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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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차 개정 헌법(1969. 10. 21. 개정 헌법) 및 제7차 개정 헌법

제6차 개정 헌법은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 3선이 가능하도

록 개정한 헌법이다. 탄핵에 있어 제6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강화 외에는 제5차 개정 헌법과 동일하다. 제6차 개정 헌법은 제61조 제2

항을 통해 “전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는 국회의원 50인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민심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제6차 개정 헌법

을 통해 대통령 3선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강화로 장기 집권의 본심

을 드러낸 것이다.

유신 헌법인 제7차 개정 헌법은 탄핵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과거 헌법재판

소와 유사한 헌법위원회를 두어 여기에 탄핵심판권을 두도록 하였다. 아울러

종래 국회의원 30인(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등) 혹은 50인(대통령)만으로도

발의 가능했던 탄핵소추87)는 제7차 개정 헌법을 통해 국회재적의원88) 3분의1

이상(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등) 혹은 과반수의 발의(대통령)가 필요한 것

으로 대폭 강화89)되었는데, 이는 제8차 개정 헌법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7) 현행 헌법(1987. 10. 29. 개정 헌법)

현행 헌법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 최초의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으로서, 종

래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포괄적인 헌법재판권을 부여한 헌법재판소를 신설

하였다.90) 아울러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요건, 그리고 탄핵의

효력 등에 있어 종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는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여, 탄핵에 있어 ‘정치적 요소’를 덜고

‘사법적 요소’를 강화하였다. 그래서 현행 헌법에서의 탄핵제도는 우리 헌정사

에 있어 가장 강력한 ‘사법적 요소’를 가진 탄핵제도라 할 수 있다.

87) 제6차 개정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5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88) 제7차 개정 헌법 제7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국회
의원선거법(1972. 12. 30. 법률 제2404호로 폐지제정 한 것) 제3조는 “의원의 정수는 선거
구에서 선거하는 의원과 국민회의에서 선거하는 의원을 합하여 219인으로 한다.”라고 규
정하였다.

89)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73인 이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1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되었다.

90) 한수웅, ｢헌법학｣, 제14판, 법문사, 2025,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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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탄핵제도가 의회의 어머니라 불리는 영국 의회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출발이 다수(多數)의 사람으로 구성된 의회가 단수(單數) 혹은 소수

(少數)의 사람으로 구성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제도는 ‘정치적 제도’로서 ‘국가 권력 견제’에 그 본질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제에서의 탄핵제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미

국의 헌법사, 특히 연방헌법 제정자들 간에 이뤄진 ‘탄핵사유’[‘부실 행

정’(maladministration) 포함여부]와 의회의 탄핵 권한 남용에 관한 논의 등을

보면, 이들 역시 탄핵제도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

며, ‘정치적 제도’이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남용 억제 방안(탄핵소추 절차・
요건 등)도 탄핵제도의 본질이라 볼 만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으로 보

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나 제헌헌법부터 탄핵사유, 탄핵

심판기관의 구성 등에 ‘정치적 요소’를 가미하여 탄핵제도가 본질적으로 ‘정치

적 제도’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현행 헌법이 ‘강력한 사법형’으로 탄핵제도를

채택한 것도 어찌 보면 탄핵제도가 ‘정치적 제도’로서 남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택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탄핵(彈劾)이란 한자

에 따르면, 탄핵이란 본디 정치적・사회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에 대한

제재라 할 수 있고, impeachment이란 영문에 따르면, 탄핵이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탄핵은 다수자(多數者)로 구성된 의회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명확하

게 구분되는 대상인 소수(少數)(혹은 단수)의 국가권력(행정, 사법) 담당자(지

배자)에 대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제도로서의

본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탄핵소추 절차・요건과 같이 그 남용에 대한 통제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삼권분립과 이에 따른 국가권력 간의

균형 요청에 따라 탄핵제도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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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의 의미와 법적성질

1.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의 의미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

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란 ①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탄핵대상자에 대해 ②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질 경우, ③ 헌법 제111조 제1

항 제2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④ 위 ①의 공직자들

이 가진 권한행사가 ⑤ 정지되는 것을 말하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

래와 같다.

첫 번째로, 그 대상자이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그 대상자로 ‘탄핵소추의 의

결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되

어 있는데, 이는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들을 전제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 의결의 대상자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
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

률이 정한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 이를

규정한 단일 법률은 없고91). 개별 법률만이 있는데, 이에 따른 공무원으로는

검사(검찰청법 제3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 처장,

차장,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별검

사 및 특별검사보(｢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경찰청장(｢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

원회 의원(제9조 제2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이 있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탄핵

대상자’라고 한다).

두 번째로, 그 요건이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

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

의원 과반수)이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이에 찬성하면, 탄핵대상자의

권한행사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91) 성낙인, 앞의 책, 5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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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권한행사 정지’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이다. 우선, 시기(始期)

를 살펴보면,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

고,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그 의미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

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3항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 정지의 근거 및 종기(終期)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기(始期)

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을 근거로 ‘권한행사 정지’의

시기를 ‘탄핵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로 본다.92) 그러나 이와 같

은 국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 제65조 제3항에 반하는 것이다.93)

왜냐하면, ①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 결의만으로도 그 효력

이 발생하는데, 헌법 제65조 제3항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외 다른 요건을 요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헌정사 측면에서 볼 때, 헌법 제65조 제3항의 도입

취지는 피소추자의 위헌적 직무집행을 국회의 의결만으로도 신속히 배제하고

자 하는 데 있으므로,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의 효력은 국

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실

제 발생하는 지점은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시’와 ‘탄

핵소추의결서의 피소추자 송달시’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때이다.94) 그런데

국회법 제134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

추안 수령 거부와 같은 문제에 있어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권한행사 정지’의 시기(始期)는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탄핵

92)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134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제1항),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2항),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 의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9
조 제2항에 따라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때에 탄핵심판청구
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소추의결서 등본이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권한행사
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헌법 제65조 제3항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 정
지의 근거 및 종기(終期)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기(始期)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국회법에서 소추의결서 등본의 피소추자에 대한 송달과 함께 권한행사 정지의 시기
(始期)를 명백히 규정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7. 1. 31. 2017헌마37 결정).

93) 박경철, “현행 탄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통권 79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
소, 2025. 2. 532면

94)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탄핵소추의결서의 피소추자 송달’ 사이의 간격 발생에 관하
여, 헌법 개정 전이라도 권한정지의 예외를 국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두는 것이 가능하
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김용섭, “탄핵제도의 현황과 입법개선과제 – 검사탄
핵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제74호,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4. 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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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의결시라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바뀔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기(終期)를 살펴보면, 헌법 제65조 제3

항은 권한행사의 종기(終期)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 결정(제59조95))과 달리 탄핵심판 결정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실무는 탄

핵심판결정의 효력이 선고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96), 헌법재판소도

‘선고일’ 기재란에 ‘선고일시’를 표기하여97) 그 구체적 시점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의 시기(始期)는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시로 볼 수 있고, 종기(始期)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시라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정지’의 대상이다. 헌법 제65조 제3항이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는 것은 탄핵대상자의 ‘권한행사’이다. 즉, 헌법 제65조 제3항의 정지 대

상은 ‘권한’이 아닌 ‘권한행사’이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피소추자의 ‘권한’ 존부나 크기에는 어떠한 영향

도 없고, 단지 이를 ‘행사’하는 것만이 제한될 뿐이다.

다섯 번째로, 헌법 제6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의 형태는 ‘정지’이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이 이뤄진 후 탄핵심판이 기각

되더라도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 기간 만큼 그 탄핵대상자의 임기나 권

한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2.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의 법적성질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98),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는 제2항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 헌법적 효과라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탄핵은 다수자(多數者)로 구성된 의회가 정치

적・사회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대상인 소수(少數)(혹은 단수)의 국가권력

(행정, 사법) 담당자(지배자)에 대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제도로서의 본질을 가지는데,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95)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9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개정판, 2023. 3. 526면.
97)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98) 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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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가 이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헌법 제65조 제3항의 요건은 제2항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다.

헌법 제65조 제2항은 ‘국회’가 주체가 되어 ‘국회’와 헌법적으로 구분되는 ‘행정

부’ 혹은 ‘사법부’ 소속의 고위 공직자 1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그 의결

을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 제65조 제3항은 ‘권한행사 정지’를 규정하여, 민・형사적 제재가 아

닌 장래를 향한 직무 배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직무 배제’라는 탄핵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는 그 효력 기간만

다를 뿐 제4항에 따른 ‘탄핵결정’과 마찬가지로 피소추자의 ‘직무 배제’라는 효

과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65조 제3항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소추

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99) 그러나 헌법 제65조 제3항의

제재는 ‘형벌’이 아닌 ‘직무 배제’에 불과하므로 무죄추정원칙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100) 탄핵소추 사유가 형벌 위반으로 구성될 경우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

해도 있으나101), 헌법 제65조 제3항은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효

과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탄핵소추 사유에 따라 무죄추정원칙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아울러 피소추자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서도, 탄핵대

상자는 자연인이 아닌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탄핵대상자가 기

본권 주체임을 전제한 위 논의는 타당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 역

시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

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하면서, 적법절차원칙에 대하여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

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02)

③ 헌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

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소추자

의 직무집행에 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의 1차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65조 제3항은 그 발동에 있어 (제2항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

안 의결’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무런 제약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헌

99) 김유환, 앞의 논문, 21면.
100) 성낙인, 앞의 책, 518면.
101) 김용섭, 앞의 논문, 73면.
102)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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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 제3항의 ‘권한행사 정지’는 국회의 판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므

로, 정치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는 ① 행사 주체, ② 행사

객체, ③ 제재 내용, ④ 정치적 성질 측면에서 탄핵으로서의 본질을 갖추고 있

으므로, 임시적・잠정적 효력을 가진 탄핵결정의 한 종류라 볼 수 있다.

Ⅳ.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

1. 서설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를 임시적・잠정적 효력을 가진 탄
핵결정의 한 종류라 볼 수 있다면,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혼란을 적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남용에 대한 대책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

러나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동

시에 자동으로 이뤄질뿐더러 여기에 어떠한 개입도 명문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1)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탄핵소추 요건 흠결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헌법 제65조 제3항은 단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적법한 탄핵소추의 의결’이라거나 ‘제2항의 요건

을 충족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이라는 등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탄핵소추의 의결이 부적법할 때에도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

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제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① 첫 번째로, 헌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발의 요건과 의결 정족수에 문

제가 있는 경우이다. 물론 단순 계산 오류는 너무나 명백한 흠결이므로 이것이

문제 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국회재적의원이나 발의・찬성에 관한 국회의원의
숫자를 산정함에 있어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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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투표에 참가한 경우라든가103),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으로 대리투표가

허용될 경우104) 적법한 위임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그 흠결 존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문제이다.

② 두 번째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105)과 같이, 대통령 권

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졌을 때, 탄핵소추 요건의 적용을 ‘국무총

리’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여

야 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소추 요건의 흠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다.

③ 세 번째로, 탄핵대상자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져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상황에서 그 권한대행에 대해 다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졌으나, 그 권한

대행이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탄핵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때와 같이, 탄

핵대상자로서의 피소추자 적격 흠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에 있어 헌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른 탄핵소추 요건 흠결과 관련한 문제는 이같이 정리될 수 있다.

2)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이 명백하게 위법할 때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경우는 피

소추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이다(탄핵 인용 요건으로

는 그 정도가 ‘중대’할 것이 필요하다106)).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103) 헌법재판소는 과거 통합진보당해산 사건에서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정당 소
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다
만, 위 가정은 국회의원 자격 상실 등에 대해 헌법적・법률적 해석이 문제 될 경우의 예
시를 든 것이다.

104) 현행 국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
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원격 투표가 허용
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9. 10. 대리투표 도입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전진영, “코로나19로 인한 의회 표결제도의 변화 : 대리투표의 도입”, 이슈와 논점, 제
175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9. 10.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0619-14, ISSN
2005-744X).

105)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
적・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
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탄핵심판은 해당 공직의 박탈 절차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에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
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라고 판
시하여(헌재 2025. 3. 24. 2024헌나9 결정),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
통령’이 아닌 그 권한대행자에 대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반대의견과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에 관한 요건으로 볼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06)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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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부적절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107)을 입을 수

있으므로, 터무니없는 탄핵소추 발의・의결이 이뤄지긴 어렵다. 그러나 최근

폭증한 탄핵소추안 등을 보면, 여소야대의 대치 정국 상황에서 국회재적의원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야당이 ‘피소추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

고 의결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특히, 탄핵사유인 ‘헌법 위반’의

경우 ‘헌법’이 가진 ‘추상성’ 때문에, 그 위반 역시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의 발의・의결 기관과 탄핵심판 기관을 분리하고, 전

자는 국회에, 후자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두도록 하

여, ‘사법형 탄핵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결정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헌법 제65조 제3항은 그 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개입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여, ‘정치형 탄핵제도’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에 있어 헌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의 위법성과 관련한 문제는 이같이 정리될 수 있다.

3)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 폭증에 따른 국정 공백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인 100

명108)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헌

법 제65조 제1항). 따라서 국회의원 151명이 소속된 정당은 대통령을 제외한

그 어떤 탄핵대상자라도 얼마든지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

물론 탄핵은 정치적 제도로서의 본질을 가지므로 이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제도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의회의 당파와 민중 선동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탄핵 역시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며, 그 남용 역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국회(구체적으로는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당

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또 그 존재 자체를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부정하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
를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107)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17대 대선에서 9석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다(한국경제신문, “열린우리당 승리 과반확보 ‥ 서울・수도권 압승”, 2006. 4.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4041687561. 최종방문 : 2025. 10. 4.).

108) 공직선거법 제21조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
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404168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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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극도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용’의 개념이 갖는 모호성 역시 문제이다. 어떠한 내용으

로 어느 빈도로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는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직

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의 조직성이나 범위, 정도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폭증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단 1건만 인용된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109)인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국회

의 탄핵소추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되었다거나 남용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정치적 제도로서의 탄핵이 가진 본질을 고려하면 이것 자체가 중대한 문제라

고는 생각하지 않는다.110)

다만, 이러한 주장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국한한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3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 얼마만큼 부적절하게 이뤄지던 국

정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111) 패소 판결에 앙심을 품고 판

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럼에도 사법부

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러한 청구만으로는 법관의 직무집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헌법 제65조 제3항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여지가 상당한 국

109)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에서 “국회법상 탄핵소추 발의 시 그 사유
등의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질
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본회의에서의 질의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헌법이나 법
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
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
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
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
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헌재 2025. 4. 10. 2024헌나6 결정).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검사에 대한 탄핵심
판 사건에서도 확인된다(헌재 2025. 3. 13. 2023헌나5 결정, 헌재 2025. 3. 13. 2024헌나4
결정).

110)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탄핵소추 전 국회의 조사 의무 명문화(표명
환,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법제연구, 제54호,
2018, 13면), ② 증거자료 미비에 대한 국회의장의 보정권 부여(헌법재판연구, 앞의 보고
서, 157면) 등이 있다(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한 주요 헌법적
쟁점”, 헌법재판과 소송실무, 2025-C-1, 발간등록번호, 33-9750040-000516-01, 2025. 8.
28. 31면). 그러나 위와 같은 대책이 이뤄지더라도 ‘헌법위반’이라는 추상적 사유가 존재
하는 한, 그리고 다수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한 탄핵소추권의 남용 위험은 줄어들
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111) 물론 여론의 압박 등에 의한 자진 사퇴는 별론으로 한다.



56  법학논고 제91집 (2025. 10)

회의 탄핵소추권을 문언적으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권한행사 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대행’

이라는 본질에 기초한 논의이므로, 이는 대통령 외 탄핵대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논의라 생각한다. 권한대행의 행사 범위와 관련한 논의로는 크게 ①

소극적(제한적) 권한행사설과 ② 적극적(무제한적) 권한행사설로 나누어지고,

전자의 견해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112)113) 소극적(제한적) 권한행사

설에 따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거듭될수록 국정 혼란과 공백의 틈

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114) 헌법 제65조 제3항의 이와 같은 문제는 국회(구체

적으로는 다수당)의 탄핵소추가 피소추자의 ‘종국적 직무배제’가 아닌 ‘임시적

직무배제’만을 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상시 열어두고 있다. 특히, 피소추자

의 임기가 정지 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소추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경우, ‘임시적 직무배제’만으로도 ‘종국적 직무배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특정한 기간에 처리되어야 할 직무(기소, 재

판 등)는 ‘임시적 직무배제’만으로도 ‘종국적 직무배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115)

4) 소결

헌법 제65조 제3항에 있어 탄핵소추 요건 흠결의 문제와 탄핵소추 의결의

위법성 문제는 모두 그 발동에 있어 아무런 객관적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에서

비롯하며, 국정 공백의 문제 역시 그 효력에 있어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에 비롯한다. 따라서 본 문제의 핵심은 결국 헌법 제65조 제3항의 요건과 효

112) 이종수, 앞의 논문, 759면.
113)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가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라고 판시하여 권한대행의 행사 범위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헌재 2025. 3. 24. 2024헌나9 결정)

114)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
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소 수개월 간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로 인하
여 피소추자의 본래 업무를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더하여 피소추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어 업무과중으
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하게 된다. 고위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발
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

115) 차진아, “탄핵의 본질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의 헌법적 문제점”, 법조, 제73권 제5호,
법조협회, 2024. 10. 28. 40,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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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한 통제의 부재이고, 그 해결 역시 통제 방안에 핵심이 있다.

3. 해결 방안

1) 헌법 개정 방안

본 문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헌법 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65조 제3항을 삭제하고116), 독일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한 사후적 권한

행사 정지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다117).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사태를 경험한 현시점에서는, 이를 삭제한다거나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는

식의 개정(예를 들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

라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에 온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 탄핵이란 제도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헌법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침해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

복하는 데 방점이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탄

핵소추안이 부적정하더라도 그것이 발의되고 의결까지 된 상황에서는, 해당 피

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원칙적으로 자동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탄핵의 이와 같은 기능과 함께 임명권자를 통한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의 침해 위험도(혹은 위력)에 따라 그 권한행사 정지 여부를 차등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헌법

재판소장과 대법원장118)의 경우 현행과 같이 그 권한행사를 자동으로 정지하

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나머지 탄핵대상자의 경우 그와 달리할 필요가 있

다.119)

한편, 헌법 제65조 제3항의 문제는 그 요건인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결
의(헌법 제65조 제2항)에 대한 객관적 통제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데,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탄핵소추안 발의・결의의 적정성 문제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별개로 ‘권한행사 정지’의 효력만을 저지

하는 개별・독립적 요소로 상정하기 어렵다.120) 그래서 위 문제의 해결은 ‘권

116) 김유환, 앞의 논문, 27면. 김용섭, 앞의 논문, 7면.
117) 김유환, 앞의 논문, 27면.
118)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순서이다.
119)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행사 정지 여부를 위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과 같이 규

정한다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역시 현행 헌법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탄핵대상자에 대해서는 독일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권한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헌법재판소법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유환, 앞의 논문, 27면).

120) 차진아 교수는 ‘탄핵소추 남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본안전 판단을 통해 각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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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행사 정지’에 대한 구제 방안 강구를 통해 간접적으로121) 해결될 것이 필요

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가처분122)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65조 제

3항 ‘탄핵심판’의 범위에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포함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정지

나 소멸에 관한 규정 역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 방안으로는, 헌법 제65조 제3항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

은 자’를 ‘대통령・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으로 개정하여, 이들을 제외한 나머

지 탄핵대상자에 대하여는 헌법이 아닌 법률을 통한 ‘권한행사 정지’가 이뤄지

도록 할 필요가 있고, 여전히 그 적용을 받은 탄핵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서 규

정을 신설하여 권한행사 정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정

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법률 개정 방안

(현행 헌법 내) 법률 개정 방안 중 상당수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방안은

가처분 도입이다.123) 권한쟁의심판(제65조)이나 정당해산심판(제75조)과 같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탄핵절차의 경우 징계절차의 성격을 갖기에 무죄추정원

칙을 고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124)가 있다. 그러나 무죄추

정원칙과 관계없는 각종 징계나 직위해제에서도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허

용된다는 점125)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다소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폭증하였던 탄핵소추 건수를 고려하면, 가처분 도입은 필요성

은 공감한다. 그러나 가처분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부분은 원칙적으로 본안 판단에서 따져야 한다는 등
으로 그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차진아, 앞의 논문, 44면).

121)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의 인용 요건 중 하나로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
을 것’을 판시하고 있고(헌재 2025. 4. 16. 2025헌사399 결정 등 참조), 대법원 역시 집행
정지의 요건으로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함’을 판시하고 있
다(대법원 1997. 4. 28.자 96두7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탄핵
소추안 발의・결의의 적법성 문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22) 김용섭, 앞의 논문, 5면. 정철, “탄핵심판절차에서 가처분의 필요성”, 세계헌법연구 제31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5. 8. 31. 54면.

123) 김유환, 앞의 논문, 27, 28면(정확히는 ‘가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용섭, 앞의 논
문 5면. 정철, 앞의 논문, 54면. 김하열, 앞의 박사학위논문, 177면 등.

124) 성낙인, 앞의 책, 518면.
125) 울산지방법원 2012. 10. 11.자 2012카합644 결정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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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처분(주로, 효력정지가처분이 될 것이다)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헌

법 제6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① 헌법 제65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② 그 요건인 국회의 탄핵소

추안 발의・의결 행위(헌법 제65조 제2항)를 정지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
처분의 대상을 ① ‘헌법 제65조 제3항의 효력’으로 할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이 마땅히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는 하위 법규범인 법률이

상위 법규범인 헌법의 효력을 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을 최고규

범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에 통일성을 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②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의결 행위’를 가처분의 대상으로 둘 경우, 이는 헌법
규정이 아닌 국회의 개별 행위를 가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65조에 따른 가처분(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의 예126)에 비춰 볼

때, 법체계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가처분 이익이 문제

된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에 있어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가처분 이익을 요구한

다.127) 그래서 국회의 위 행위를 가처분 대상으로 둘 경우, 그 가처분은 잠정

적으로나마 헌법 제65조 제3항의 요건 결격과 같은 효과를 가져야 한다. 그런

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제2항)이란 요건은 그 행위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효력존속요건이 아닌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정

지한다고 하여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의 효과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의결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의

효과가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은 권

리보호이익을 결할 수밖에 없어 적절한 방안이라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헌법 제65조 제3항의 “탄핵심판”의 개념에 “가처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가처분 대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가

126)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 따른 가처분 사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신청취지 등
이 있는 사안, 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위원장이 검사의 수사권
한을 제한하는 취지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가결선포하자, 국회의원이자 법사위 위원인 신청인들이 법사위
위원장에 대한 위 개정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정지 및 국회의장에 대한 위 개정법
률안의 부의 및 상정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절차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결국 법사위 위원장의 위 개정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와 국회의장의 위 개정법률안을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한 가결선포행
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본안 판단을 한 바 있다
(헌재 2023. 3. 23. 2022헌사366 결정).

127) 헌재 2025. 3. 27. 2023헌사13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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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인용결정’을 (‘권한행사 정지’의 종료 요건인) ‘탄핵심판이 있을 때’로 보

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가처분’을 포함한 가구제의 본질은 권리구제(혹은 법

질서 회복)의 ‘잠정성’에 있다. 그런데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정지의 효력 시기를 탄핵

심판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탄핵심판’이라는

조건성취가 이뤄지면 ‘권한행사 정지’의 효력은 종국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

래서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심판’의 범위에 ‘가처분’과 같은 가구제에 따른

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정지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이라는 ‘탄핵심판’의 조건성취와 함께 종국적으로 소멸하므로, 이러한 가구제의

본질인 ‘잠정성’을 잃게 된다. 게다가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심판’의 존재

그 자체만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처분’과 같은 가구제의 결정을

‘탄핵심판’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가처분의 기각결정’의 경우에도 그 조건을 성

취한 것으로 보아 ‘권한행사 정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가처분과 같은 가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128)

본 문제 해결에 있어 가구제 도입이 어렵다면, 탄핵심판의 개념을 세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구

체적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탄핵심판도 그 종류를 세분하여, ①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각호의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과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 정지를 중단하는 탄핵심판’으로 나눠보자는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

3항은 임시적・잠정적 효력을 가진 탄핵결정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남용 대책으로서 위 ②와 같은 탄핵심판 종류를 두는 것이 현행 법체

계에서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헌법 제65조 제3항은 ‘권한행사 정지’의

중단(혹은 해지) 조건으로 ‘탄핵심판’의 존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②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에도 ‘권한행사 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기각 결정 대부분이 본안 결정과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운영을 통해 해

128)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해당 가처분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상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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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위 ②와 같은 탄핵심판을 둘 경우 그 절차와 인용 요건이 문제 될 수 있는

데, 개별 사안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청구인의 청구뿐

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도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

용 요건의 경우, 탄핵제도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중

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의 존재, ㉯ ‘권한행사 정지’를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

의 존재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의
결이 부적법’하거나 ‘탄핵소추안이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경우’ 등을 인용 요건으

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위 ①과 같은 탄핵심판에서 판단될 사항으로서

양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뿐더러 이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그 판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양자를 나누고자 하는 취지를 몰각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

물론 이와 같은 방안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권한행사 정지’ 여부를 ‘규정’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심판 ‘운영’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도 그렇고, 무엇보다

탄핵심판의 개념을 다소 무리하게 나눈 것이 그렇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어려

운 상황에서 가구제의 도입이 어렵다면, 이와 같은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헌법재판소법 개정 방안으로서, ① 정치적 목적의 표적탄핵, 보복탄

핵 등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소추시효를 두는 방안, ② 탄핵소

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 자체로 인용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

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같은 절차를 두는 방안, ③ 탄핵소추권 오남용이 명백

한 경우 관련 심판비용 전액을 탄핵소추안의 발의・결의에 찬성하였던 의원들

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129) 등이 있다. 이들 방안은 그 나름의 타당성을 가

지고 있으나, 본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특히 ‘공소기각

도입 방안’은 탄핵요건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그 판단의 적시(適時)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 방안으로는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의 종류를 세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①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각호의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과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 정지를 중단하는 탄핵심판’으로

나눌 필요가 있고, 위 ②에 따른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

129) 차진아, 앞의 논문, 4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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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행사 정지’를 중단(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법 해석・적용 등의 방안
헌법이나 법률 개정 없이 헌법재판소의 법 해석・적용으로 본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한 가처분 도입 방안

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2)에서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하였다.130) 그래서 본 문제에 있어 ‘가처분’ 제도

도입을 긍정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처분’은 그 적정한

대상을 상정하기 어렵고, ‘가처분’의 본질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처분과 같은 가구제의 도입은 법 해석・적용상으로도 다소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① 판사나 검사에 대한 탄핵은 개별・구체적 사건에 대한 보복성

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사건의 직접 이해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

를 금지하는 원칙을 (판례 등을 통해) 세우는 방안, ②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

된 소추사유 자체로 인용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

소법 제40조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을 준용하는 방안, ③ 탄핵소추

권 오남용의 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131) 등이 있다. 위 방안들 모두 타

당한 측면이 있으나, 위 ②의 방안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은 적시성 등의 문제

가 있고, 나머지 방안은 사람(헌법재판관, 국민)의 의사(意思)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1조 준용을 통해

중간판결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 중간판결이란 그 심급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

하는 재판이다.132)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헌법 제65조 제3항은 ‘권한행사 정

지’의 중단(해지) 요건으로 ‘탄핵심판’의 존재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심판이

중간결정인지 종국결정인지를 묻고 있지 않으므로, ‘중간결정’의 존재만으로도

‘권한행사 정지’는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결정이 인용133)

130) 헌재 2025. 3. 13. 2024헌사1565 결정. 다만 구체적 이유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알기
어렵다.

131) 차진아. 앞의 논문, 46, 47면.
13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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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에도 ‘권한행사 정지’가 중단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이는 헌법재판

소의 구체적 심판 운영134)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방

안이 도입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핵심적 탄핵소추 요건・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만 중간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핵심적 탄핵

소추 요건・사유에 대한 중간결정은 곧 그 자체로 종국결정이 될뿐더러 중간

결정에 요구되는 ‘적시성’의 측면에서도 문제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은 중간결정을 도입할 경우 적어도 탄핵소추 사유 남발은 줄어들 것이

다. 왜냐하면 투망식의 탄핵소추 사유 남발은 헌법재판소의 중간결정의 계기가

되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 정지’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간결

정 도입으로 투망식의 탄핵소추 사유가 줄어들게 되면 종국결정 역시 속히 진

행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통한 가처분 도입이나 대국민 알림 등을 통한 방안은

모두 그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나 실효성 측면 등에 있

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물론 민사소송법상 중간판결제도를 도입하는 방

안 역시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될 자격은 충

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 해석・적용 등의 방안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중간판결을 도입하여 헌법 제65조 제3항의 ‘권한행사 정

지’의 중단(해지) 요건인 ‘탄핵심판이 있을 때’를 성취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4) 소결

헌법 제65조 제3항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헌법 개정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과거 1960. 3. 15. 부정선거에서부터 최근 2024. 12. 3.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최고 권력자의 만행들을 되살펴 보면, 이들에 대한 ‘권한행사 정지’

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삼

권분립에 따라 통상의 징계가 불가능한 사법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 대법원

장 역시 그 범주에 포함할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나머지 탄핵대상자에 대한

자동적 권한행사 정지는 삭제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에서의 대책도 필요하

다. 우선, 법률 개정을 통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133) 예를 들면, 탄핵소추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중간결정이 인용되는 경우이다.
134)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간결정 인용’이 예상되면 중간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종국결정

만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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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

사 정지’가 임시적・잠정적 효력을 가진 탄핵결정의 한 종류라 볼 수 있는 한

이 역시 탄핵심판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 해석・적용을 통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1

조의 중간판결을 도입하는 방안이며, 이를 통해 투망식 탄핵소추안의 방지와

이에 따른 종국결정의 신속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3항이 가진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

논의와 함께 이와 같은 새로운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헌법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의 종국적 목적이다. 탄핵

제도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탄핵제도 역시 종국적으로는 국

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 할 것이다. 근・현대 헌법의 근간이 되는 삼

권분립 역시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실

질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들의 권한행사에 대한 위헌적

침해는 곧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질

서 수호와 회복을 위한 탄핵제도가 도리어 국가 기능의 위헌적 중단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와 같은 탄핵제도

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탄핵제도라 볼 수 없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임시적인 집행력을 기계적으

로 부여함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 소속 기관들의 권한행사를 자동으로 정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1960. 3. 15. 부정선거를 비롯해 최근 2024. 12. 3. 계

엄 사태를 볼 때, 최고 권력기관의 위헌적 권한행사는 시급히 정지될 필요가

있으며, 그 시급성을 구현할 장치로 ‘기계적・자동적 권한행사 정지’를 두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과거 사례나 헌법이 부여한 권

한의 크기・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행정부・사법부의 수장이 아닌 나머지 탄핵
대상자에 대해서도 권한행사를 정지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그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관과 검사의 경우, 설

사 이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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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검사)이나 항소・상고(법관)를 통해 시정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권한행

사를 탄핵소추안 의결과 함께 기계적으로 시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

문이다. 도리어 이들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경우, ① 이들이 담당하는 수많은

사건의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겪을 피해는 적

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② 이들이 담당하는 사건으로부터 사실상 종국적 배

제도 초래되어, 그 자체로 부당한 사건개입・재판개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3항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해결 방안을 강

구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호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65조 제3항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헌법 개정 방안과

법률 개정 방안, 그리고 법 해석・적용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국가 기

능의 위헌적 중단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공백을 최소화 할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가

탄핵제도의 종국적 목적인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그 보장을 위한 장치로 거듭

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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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rticle 65(3) of the Korean Constitution:
Suspension of Official Authority upon Impeachment Resolution

1)Sang soo Jung*

Article 65(3)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once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a resolution for impeachment, the impeached official’s exercise

of authority is automatically suspended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s

its judgment. This provision serves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strengthen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checks on power, which are the essential functions

of impeachment proceedings. However, its operation in practice reveals several

problems.

Impeachment is inherently a powerful device for constitutional safeguard

and control of power, yet, given its origins and historical development, it

inevitably carries a political character. Although the Korean impeachment system

is generally classified as strongly judicial in nature, Article 65(3) prevents

the system from being completely free of political attributes. Moreover, since

the suspension of authority under Article 65(3) occurs automatically with the

passage of an impeachment resolution, even resolutions that are procedurally

defective or substantively ungrounded may result in the suspension of official

duties. In particular, when impeachment resolutions are pursued solely for

the purpose of temporary suspension rather than final removal, such practice

generates governmental paralysis un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function of

impeachment, namely,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This study characterizes the suspension of authority under Article 65(3) as

an essential constitutional effect of impeachment, while emphasizing the need

for institutional safeguards against its abuse. Possible reforms are examined

in three dimensions: constitutional amendment, legislative revision, and re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xisting law.

* Associate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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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suspension of authority prescribed in Article 65(3) represents

the point where the political and judicial characteristics of impeachment intersect.

For the ultimate aim of impeachment—protecting the Constitution and safeguard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more refined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 are required.

Keywords : Article 65(3) of the Constitution, impeachment resolution, 
suspension of authority, abuse of impeachment power, 
impeachment decision


